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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기 용이한 기술들이 많이 생겨났다. 많은 기업
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간 분쟁
이 과열되고 있으나, 정립되지 않은 법체계는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판결에서는 문제의 소
지가 있는 이용부분이 피고저작물에서 원고저작물에 차지하는 양적 또는 질적인 비중과 중요도를 맹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 혹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중점을 둔 법적 체계의 형성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개념
적 체계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동적이고 방대하며, 소유의 개념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데이터 산업
을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호도 함께 기여하고자 이용
행위에 대한 법체계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용행위에 대한 법적 체
계를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y technologies have emerged that make it easy to
collect and process large amounts of data. Many companies use data collection procedures to collect data.
Disputes between companies to secure data are heating up, but the legal system, which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s causing confusion throughout the industry. In some judgments, the portion of the
Defendant's work on the utilization of the problematic part is being blindly reviewed, accounting for the
proportion and importance of the Plaintiff's work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Considering the
formation of a legal system focusing on data or the database itself, it should be based on a conceptual
system. However, it is not easy to create a data industry that is fluid, large, and difficult to analyze with
the concept of ownership. Therefore, it is the solution to review utilization activities to contribute to
protection while promot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 Therefore, we try to form a legal system for
crawling and analysing tha data through comparative law examination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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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주요국들은 데이터 보

호에 대한 문제를 국가안보관점에서 접근하고 있

다. Marketsandmarkets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빅데이터 시장이 2025년 2,294억 2,300

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주요

국들은 데이터를 기반한 신산업 육성 및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데이터 수집 프로그

램이 활성화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인 ‘웹 크롤러’가 존재한다. 오늘날 웹

크롤링 기술은 검색엔진을 통한 마케팅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주된이유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데이

터를 수집하기 위해 웹 크롤러와 같은 데이터 수

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현시대에서 불가피한 원천기술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데이터 산업에서는 무임승차라는 시각도 존

재한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이 법적 분쟁을 만들

어 내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상 데이터

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을 통해 판단하고 있으

나, 데이터의 특성상 다양하고 방대한 양을 가져

모든 사건이 해당 조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등으로 판단하고 있

다. 이는 데이터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

다. 상당량의 데이터의 수집하는데 들인 투자와

노력을 누군가 무임승차를 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1].

그러나 여전히 기업들은 정보 활용에 있어서 데

이터 수집과 관련해 명확한 법 규정이 없고 일부

판례만 참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법

적 기준 및 균형있는 정책들이 미흡하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데이터

의 양과 질의 상당성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는 매

우 상대적인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

정이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데이터 시장에 제공하여

산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2][3]. 따라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구별하고 이에 대한 체계를 논의

하기 보다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필자는 관점의 전환을 통

해 이용과 거래에 대한 중심적인 논의를 진행하

여 비교법적 고찰이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2. 사안의 분석

2.1 주요 판례 분석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 지속적으

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1.1 리그베다위키 vs 엔하위키미러

원고 리그베다위키는 인터넷을 통해 각 주제별

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의 일종으로, 이용자들이 특정 주제어에 대해 자

유롭게 게시물을 작성 및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

영하였으며, 피고 엔하위키미러가 2009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해 미러링 방식

으로 원고의 사이트에 접속해 ‘위키’ 게시물 전부

를 복제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소재의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구별하여 원고의 사이트를 제작 및 그 소재의 갱

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복제권 침해

및 전송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4].



2022년 12월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18권 제2호

- 65 -

2.1.2 잡코리아 vs 사람인

원고 잡코리아는 온라인 리크루팅 서비스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채용대행사업, 직업정보 제공

사업, 직업소개업 등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사람인은 원고와 경쟁업체의 관

계에 있으며, 2008년부터 수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 및 판결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제공하는 채

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자사 사이트에 게

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웹 사이트가 여러 구인

업체들의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 정리한 점

과 이용자가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개별 채용정보를 분류 및 정리 하여 사이트에 올

려 이용자들이 빠르게 열람 및 검색을 할 수 있

도록 웹 사이트를 관리한 점을 들어 데이터베이

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5].

2.1.3 야놀자 vs 여기어때

피해회사인 ‘야놀자’는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 및 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여기어때’는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의 관계

이다. 2015년부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모바일

앱이나 웹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의 목록이나 주소, 가격 등 숙박정보를

크롤링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한 사건이다. 최종적

으로 법원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만을 강조

하면 경쟁의 자유 또한 침해되고, 피고인들이 취

득한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정보이며, 이를 수집하는 것이 상

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을 들며 무죄

로 판단하였다. 또한 상당한 부분의 복제는 양적

상당성과 질적 상당성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으며

복제의 양적 부분이 50개의 항목 중 8개의 항목

이었다는 점과 질적 부분에서는 데이터 성질,

통상적인 이용, 데이터 사용 용도와 목적, 데이터

수집 난이도, 기간의 경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 공개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

하였다[6].

2.2 행위 객체의 특성

2.2.1 데이터의 영역

그림 1. 데이터의 영역
Fig 1. Area of data

크롤러의 동작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웹 페이지 서칭 및 리소스 수집

둘째. 웹 페이지 파싱 및 추출 분석

셋째. 데이터 포맷팅

넷째. 원하는 프로세스로 저장 및 사용

사실상 크롤링 된 데이터 셋과 데이터베이스

는 크롤러의 동작과정을 보면 배열 정리 검색이

쉽게 가능하며 실제 불가분한 행위로서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별 실익이 없다.

2.2.2 보호영역에 대한 판단

법원은 체계적으로 배열을 정리하여 이용자가

각종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지 판단한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는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

라 이용가치가 다분화되어 있다. 또한 양과 질에

대한 판단 역시 통일성 있지 않으며 필요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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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된다. 이용영역과 불가침영역에 대한 판

단은 데이터 산업의 작지만 중요한 요소인데 이

러한 사소한 판단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산

업부흥 큰 장애물이 된다.

3. 데이터 수집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3.1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의 개념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며 검색서비스, 스캐닝

(Scanning), 스크래핑(Scraping) 기반의 금융서비

스, 전자상거래상에서의 가격비교, 정보보호 서비

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7].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형태와는 무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베이스·데이터셋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8]. 데이

터가 재화가 되는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

한다.

3.2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의 유형

3.2.1 크롤링

크롤링(Crawling)은 원격에 위치한 리소스를

범용적인 TCP/IP 통신, 특히 HTTP(S) 통신을

통해서 가져오는 기법을 의미한다. 크롤링 기법

의 대중화로 인해 웹 사이트를 옮겨다니며 정보

를 수집하는 로봇인 ‘크롤러’가 개발되었으며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생산요소로서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제·수집하는 방식[9]으로

데이터 수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크롤러

가 웹 문서 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특정하여 수

집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집중크

롤러(focused crawling)의 경우 크롤링한 정보를

분류기(classifier)에서 어떤 범주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한 후 분배기(distiller)를 통해 크롤링한 페

이지를 현출하는 결과의 선후관계를 결정하여 소

비자가 필요로 하는 검색결과를 빠른 순위별로

나타낼 수 있다[10].

크롤링은 탐색. 분류, 저장의 과정을 거쳐 이루

어진다. 중소 사업자들이나 개인들도 구글 스프

레드시트 함수, 엑셀 또는 크롤러 개발 전용 라

이브러리를 통해 쉽게 제작하고, 인터넷에서 구

하거나[11] 전문 크롤링 업체[12]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2.2 웹 마이닝과 TDM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

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웹으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를 추출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기술

이 바로 웹 마이닝이다[13]. 웹 마이닝은 머신러

닝을 이용한 정형화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유형화하고,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을 가져오는 텍스트마이닝과 데이터들 간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을 말한다. 이를 Text and Data

Mining(이하 TDM)으로 정의한다[14]. 필요한 정

보를 가져오는 것이 크롤링과 유사하지만, TDM

은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흐름이나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15].

3.2.3 소결

형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나 정

보가 데이터라고 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축적된 것은 데이터베이스

이다. 앞서 언급한 유형 이외에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것 모두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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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그래밍을 통한 데이터 수집행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

3.3.1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다수의 판례에서 데이터 수집행위에 대한 위

법성을 판단할 때에 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

스 제작자의 권리)를 통해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

를 가지며 데이터 개별소재는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통상적인 이용

에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

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복제로 본다.

3.3.2 부정경쟁방지법상 무단 성과 도용 행위

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법원에

서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를 판단할 때 다수의 판

례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

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

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였다. 하

지만 이는 미래에 데이터의 이용 및 유통 행위를

재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 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제2조 제1호 (카)목을 신설하여 데이터 부

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게 되었다.

4. 비판적 고찰

4.1 판단기준의 모호성 : 상당성

저작권법상 타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를 추출하는 사안이 문제된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혹은 상당한 부분

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갖는다.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소

재가 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것부터 추출한

소재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거나 새로

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포함될 수 있다

[16].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체를

조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진

행되는 분야에서 주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17].

4.2 보호의 필요성 증대

4.2.1 지속적인 분쟁의 발생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다윈중개에

대해 ‘크롤링 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윈중

개가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크롤링하여 ‘아웃

링크’ 방식으로 자사의 플랫폼에 노출하였다. 여

기서 아웃링크 방식이란 기존의 출처 웹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방식이며, 다윈중개 플랫폼에서

매물을 클릭하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시

스템이다. 네이버 부동산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리그베다위키 vs 엔하위키미러
(서울고법 2016.12.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미러링 방식으로 위키 게시물 전부를 복제하
여 불법행위로 인정

잡코리아 vs 사람인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다224395 판결.)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 하여 자사 사이
트에 불법행위로 인정

야놀자 vs 여기어때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숙박정보를 크롤링하여 영업을 위해 내부적으
로 공유하여 합법

표 1. 사안의 분석
Table 1. An analysis of a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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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으며, 이는 보호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윈중개는 이미 공개

된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연결하여 오히려 네

이버 부동산에 도움을 줬다는 입장이다.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윈중개 매물란에 자사의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광고문구를 삭제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4.3. 데이터 산업 시장의 변화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는 약 13년 동안 운영

되고 있다. 법률 문헌상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여

해석의 여지를 둠으로써 해당 영역에서의 축적된

판례를 기반으로 법리의 형성을 기대하였으나

현재 연구진이나 실무진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

고, 제도적으로도 큰 변화 없이 현 상태에 머물

러 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강변했던

산업계도 해당 제도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았으

며, 이 때문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판례들

또한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데이터베이스 보

호가 동 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정책에 의해

탄생한 법영역이라 볼 수 있다. 블확정 적인 개

념의 모호성이 극복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해당

제도는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18]. 또한 데이터의 보호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을 포함한 산

업재산권법)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법체계는 혼란

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데이터 관련 입

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보호대상에 대한 모호성과 유동적 데이터의 성격

때문에 여전히 논의만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 산

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호체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소유자는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노력이 크게

증가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데이터베이

스를 복제· 공유하는 기술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비용 회

수를 위해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시 데이터베

이스 개발자들은 개발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이

며 산·학·연이 모두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

다. [19] 결국 데이터베이스는 개발비용이 높은

반면에 복제비용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

한 물품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복제자는 연구 개발비용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

이스 개발자보다 현저하게 싸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데이터베이스 개발자의 투자

비 회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초래

한다[20].

5. 해외의 대응방안 검토

5.1 영국 개정 저작권법 제29조A

2014년 6월 1일부터 영국은 저작권법의 개정

을 하여 과학 및 기술 연구의 새로운 발전을 위

해 비상업적인 연구를 통한 데이터 분석, 즉

TDM을 할 수 있도록 제29A 규정을 신설하였다

[21].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영국

저작권법

(CDPA)

제29A조(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

제)

(1)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작성할 때 이

표 2. 영국저작권법
Table 2.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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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TDM을 위한 예외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며, 비상업적인 연구목적으로 TDM을 할 시에는

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점과 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허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첫째. 상업적인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TDM 목적으로 한 복

제라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되거나 공중

에 제공될 수 없다. 둘째. 불법적인 접근은 허용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접근권을 가지는 연구자

가 개인적으로 혹은 기관에 갈음하여 라이센스가

부여되거나 구독 되어진 데이터나 컨텐츠에 한해

서만 TDM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기술적 조치

의 회피는 불가하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한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추

를 당할 위험이 있다. 넷째. TDM의 결과물의 공

유는 불가하다[23].

5.2 독일 개정 저작권법 제60조d조

2017년 독일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마

이닝 면책규정인 제60d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텍

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저작권 규정을 처

음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독일

저작권법

제60d조(문서와 데이터 마이닝)

(1) 다음의 경우 학술적인 연구

표 3. 독일 저작권법
Table 3. Urheberrechtsgesetz

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복제는 저작물에 대하여 적

법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

람이 비상업적 연구만을 목적으

로 해당 저작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에 의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

(b) 복제물에 충분한 출처 명시

를 하는 경우(단, 실현가능성 등

의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이 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저

작물의 복제물은 이하의 경우 저

작권을 침해한다.

(a) 그 복제물이 타인에게 양도

되는 경우(단, 그 양도가 저작권

자에 의하여 허락된 경우는 제외

한다.)

(b) 그 복제물이 (1)(a)에서 언급

된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되는 경우(단, 그 사용이 저작권

자에 의하여 허락된 경우에는 제

외한다.)

(3) 이 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복

제물이 그 후에 이용되는 경우에

는, (a) 그 복제물은 그 이용의 목

적상 침해 복제물로 취급한다.

(b) 그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

는 경우, 그 복제물은 그 후의 모

든 목적상 침해 복제물로서 취급

된다.

(4) 제3항의 ‘이용’이란 판매 또는

임대, 판매와 임대를 위한 청약과

전시를 포함한다.

(5) 계약규정이 이 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복제물

의 작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을 의도하는 경우 그 범위에 관하

여 해당 규정은 집행 불능인 것으

로 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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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60d조의 제1항에

서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수많은 저작물(원본자

료)의 TDM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규화, 구조화 및 범주화를 통해 분석할 코퍼스

를 만들기 위해 원본자료를 자동적 및 시스템적

으로 복제한 것. 2. 공동으로 학술적인 연구를 위

해 특정 범위로 한정된 인원들에게 접근하게 하

며 학술연구의 질을 검증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접

근을 가능케 하는 것. 3. 비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 또한 제2항에서는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에 대해 위의 3가지 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

되고 권리자에 의해 금지가 불가능하다. 마지막

으로 3항에서는 코퍼스 및 원본자료의 사본은 연

구행위의 종료 후에 삭제하고 공중에 대한 접근

을 종료한다. 하지만 원본자료의 수집과 복제는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등 영구적 보관시설에 영

구보존은 가능하다. 따라서 독일 저작권법은 원

자료의 삭제와 보존 및 보상 의무까지 규정하여

가장 구체적인 규범으로 평가받고 있다[24].

5.3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

과거 일본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상 편집

저작물 규정에 포함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하였

다. 하지만 198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에 규정된 편집저작물과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규정하였다. 일본 저작권법에서의 데이터베

이스는 “논문, 수치, 도형 등의 정보의 집합체로

서, 그러한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3) 또한 “정보의

선택 혹은 체계적 구성에 창작성을 가지는 것”을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

조의2)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컴퓨터에서 검색

할 수 없는 상태는 데이터베이스로 인정하지 않

으며 데이터베이스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

다. 좁은 보호범위는 데이터 이용에 많은 한계점

을 야기한다.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의 보급이

(Urheber

rechtsge

setz)

를 위한 다수 저작물(원본자료)

을 자동으로 분석하기위하여 허

용된다.

1. 특히 정규화, 구조화 및 범주

화를 통하여 분석할 코퍼스(말뭉

치, corpus)를 만들기 위하여 원

본자료를 자동적 및 시스템적으

로 복제하는 경우

2. 공동의 학술적 연구를 위하여

특정 범위로 제한된 사람 또는

학술적 연구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제3자인 개인이 원본자료에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

와 관련해서 이용자는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데이터

베이스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에는 제55a조 제1문에 따른 통상

의 이용에 해당한다. 제1항의 기

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비본

질적 부분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활용

및 제87b조 제1항 제2문과 제87e

조에서 의미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한 있는 이익에 부합

한다.

(3) 자료 수집과 원본자료의 복

제는 연구행위의 종료 후에 폐기

한다. 또한 공중접근도 종료한다.

그러나 원본자료의 수집과 복제

는 제60e조와 제60f조에서 명시

된 영구적 보관시설에 인도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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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가 되면서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달라졌고,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

로 일본은 2009년 저작권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제47조의 7을 신설하였다.

저작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해석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 저작

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번안을 할 수 있도

록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을 두었다[25]. 이러한 규

정은 현 시대에서 정보해석의 기술의 사회적 의

의를 고려해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전자계산기

를 활용하여 정보해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기록매체에 기록 및 번안을

허용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너무 넓

은 범위의 허용은 데이터 산업의 부흥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만, 데이터 유출과 개인정보 등

사생활에 대한 문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문제

등의 한계점을 가진다. 넓은 허용범위를 도입하

는 것은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6. 비교법적 논의

6.1 외국의 입법례를 통한 해석론적 해결

현행 법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목적을 산업에

대한 투자로 본다. 하지만 투자라는 보호법익 자

체가 모호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보

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다[26]. 저작권법은 입법 목적을 저작자의 권리

와 그에 인접한 권리의 보호로 하고 있으며, 저

작물이용의 공정성을 추구한다.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쟁의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것은 보호와 이용의 합의점을 찾

는데 장애물이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데

이터 수집 행위를 분명하게 판단 내릴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데이터 영역은 신산업 분야로 빠른 변화라는

특성과 분석의 부족으로 법체계를 마련하여 권력

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데이터 산업이 ‘사적 보호의 경향’

으로 치우치게 하여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다. 자

율적 규제로 수집행위에 대한 자유를 부여한다면

데이터의 자산성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대기업들

은 기술적 보호조치로 합법적 자산화의 토대를

만들고 있으며, 이용료를 통한 기업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것처럼 이에

대한 산업상의 올바른 관습을 형성할 수 있는 가

구분 내용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정보해석을 위한 복제

등)

저작물은,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

보해석(다수의 저작물 기타의 대

량의 정보로부터, 당해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음, 영상 기타의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 비

교, 분류 기타의 통계적인 해석

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기록매체에

의 기록 또는 번안(이에 의하여

창작한 2차적저작물의 기록을 포

함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정

보해석을 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

하기 위해 작성된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표 4. 일본 저작권법
Table 4. Japanese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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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 노력과 투자의 상당

성은 그 데이터를 형성하는데에 투여된 자본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가치 창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27].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28][29].

6.2 입법론적 해결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추출

이 가능한 경우 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추출·복제 및 재이용이 매우 쉽기 때문에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비정형 데이

터의 유의미한 반복성을 찾아, 기술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새로운 가치를 도출한다. 시장은 점점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법적 권리 체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무리 산

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안

정성이 위태롭게 된다. 우리는 데이터 보호 체계

를 쌓아가야만 하는 시기이다. 결국 데이터베이

스의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기술적 보호조

치 등 자율적 보호조치를 자아내어 발전에 큰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발전이 현재

의 수준에 이르기 전 자율적인 통제를 지향하였

지만 최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조

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미국 데이터 프

라이버시 및 보호법’을 발표하여 이전과 달리 보

호적 관점의 논의가 필수불가결함을 보여주고 있

다.

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법률로써 이를 모두 규정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적·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므로 위임입법을 통해 하위법률에

규정할 사항이다. 데이터 산업 분야를 활성화하

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도

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

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심도있는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6.3 자율적 해결

연구 목적으로 약관을 통한 데이터 이용계약

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 공공영역이 정보에 접근하

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금하는 입

법, 또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자의 권리를 우선

시하여 사용자의 통보를 이용한 제도도 마련되었

다.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허용

된 범위에 대한 법률의 근거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허용할 경우 통보를 한 사용자에 한하

여 접근 통제를 해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존재한다[30].

7. 결 론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데이터에 대한 쟁

점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

과 권리, 보호 체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는 우리사회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주요한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

으며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등의 과정에

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움직

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판례들 역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담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나 빅

데이터를 형성하기 위해 사람들은 공공데이터뿐

만 아니라 민간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

다. 더 나아가 수집행위의 효율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짧은 시

간에 쉽게 수집한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자신이 형성하고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동의없이 가

져가는 행위에 대해 무임승차라는 시각이 만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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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저작권법상 권리침해로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유동적인 형태와 네트워크상

에 존재하는 것으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법체계

는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부분 판결에서는 이용부분의 양적·질적인 유

사도와 중요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

유사성을 비교하고 있으며 중요도라는 상대적 개

념은 불필요해 보인다.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제

도를 도입하여 적극적 항변요건이 존재함에도 저

작권법상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활용되며

생기는 문제이다.

따라서 필자는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관련 법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허용범위 및 규율영역

에 대한 구체성은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

터 수집의 경우라 하더라도 판매되거나 공중에

제공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으며, 이용할 권리만

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TDM을 통해 도출한 결

과물은 공유할 수 없도록 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행위의 허용범위를 명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자료와 사본에 대한 관리 규정을 더하고 있

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

한을 정하는 것이 선행 절차가 될 것이다. 하지

만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등 영구적 보관시설에

영구보존은 가능하다. 보관 및 보상 의무와 원본

의 삭제까지 규정하여 가장 구체적인 규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와 관련한 문제는

그 분야가 방대하여 경우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 없으며 상황에 따

라 결론이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1]. 우리나라 역시 급변하는 데이터의 영역에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호객체에 대한 관점

에서 행위규범에 대한 논의로 태도의 변화가 필

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

에 대한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여 데이

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

다[32]. 데이터 산업의 진보적 발전을 이루기 위

해서는 법체계의 제정 및 개정시에 규율영역에

대한 구별적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부경법 상 부정경쟁 행위 및 저작권법상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법률간의 보호영역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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